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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산  가  정  법  원

판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7드단3662  사실상 인 계존재 인

원       고 갑 (1960 생, 여)

주소  부산

등 지  남

       고 부산지 검찰청 검사

변  종 결 2017. 6. 7.

 결  고 2017. 6. 21.

 

주       문

1. 원고  망 (1964 생, 남) 사이에 2009. 1.부터 2016. 9. 11. 지 사실상 인 계

가 존재  인 다.

2. 소송 용  각자 부담 다.

 

청 구 취 

주 과 같다.

 

이       유

1. 인 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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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. 원고는 2006. 겨울경 구  소개  망 (다 부터 ‘망인’이라고 다)  만나 

알게 었 며, 2009. 1.경부터 원고  주거지에  원고, 원고  , 망인이 함께 생

다.

  나. 원고  망인  2009. 2. 22. 척과 지인  여 결 식  다.

  다. 원고   A이 2013. 4. 28. 결 는데, 그 결 식 청첩장에 망인  신부  

아버지  시 고, 결 식에도 망인이 신부  아버지  참 다. 망인  A  

 일잔 에도 참 다.

  라. 원고는 보험자를 각 망인  여 2009. 10. 23. ** 재  당 미라이

 라보라이 보험0910보험계약 , 2014. 8. 29. ** 재  당 미라이  아

도행복장 종합1404 보험계약  각 체결 다. 

  마. 원고는 자동차운 면허가 없 에도 차량(40어4***)  구입 고, 2015. 7. 25. 

 차량에  자동차보험계약  체결 면  우자를 망인  특 여 부부운 자

특약  다.

  . 망인  2015. 2. 17.경부터 2016. 8. 11. 지 매월 원고  계좌  본인  

여를 송 다. 

  사. 망인  원고 명  가입  핸드폰  사용 고, 원고  핸드폰 번 를 “각시”

라고 장 고, 원고  자주 통 고 카카 톡  다.

  아. 망인  2016. 9. 11. ****아 트 장에  근  도  사고(다 부터 ‘이 사건 

사고’라고 다)  사망 다.

  자. 원고  사  B이 2016. 9. 11. 망인  사  ****병원과 장 식장 사용계약  

체결 고, 원고가 2016. 9. 13. 부산시 공단에 망인  사체에  장  신청 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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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함 써 장 식  마쳤다.  장 용  원고가 지출 다.

  차. 이 사건 사고  여 주식회사 **건  등이 2016. 11. 13. 망인  족(원고, 

A, 망인과 남매 사이인 **, 00, △△)과 손해 상에  합 를 는데, 산업

재해보상보험법에 른 족 여과 장 는 족이 근 복지공단 창원지사에 직  청

구 여 , 사실 에  증명  원고가  는 내용이 합 에 포함 어 

있다. 

  카. 원고  주거지에는 망인이 생 에 사용  류, 신 , 가 , 운 면허증, 여

권 등  소지품  일상용품이 남아있다.

[인 근거] 갑 1 증 내지 갑 6 증  각 재  상, 변  취지

2.   단

   같이 망인이 2009. 1.경부터 사망  지 원고  동거  , 원고  망인이 

2009. 2. 22. 공개  결 식   , 망인이 원고   A  결 식에 아버지  

참 는 등 원고  과도 가족과 같  계를 지  , 자동차보험계약, 보험계약, 

망인  여 이체 내역 등에 추어 원고  망인  경 도 공동생  다고 

보이는 , 망인  장 식도 원고가 주도 여 른  등  종합 여 보면, 원고  망

인  2009. 1.경부터 망인이 사망  2016. 9. 11. 지 인생  실체를 갖추고 생

 인신고만 지 않  사실상 인 계에 있었다고 인 다. 

  그리고 원고 는 이 사건 사고에 른 족 여 등   여 망인과 사

실상 인 계에 있었다는 인  구  이익이 있다.

3. 결  

  그 다면 원고  청구는 이  있 므  인용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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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재남


